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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內容

▣ 금번 중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는 후판, 탄소강 박판 등 총 9개 품목에 걸쳐 tariff-qu ota
방식으로 총 쿼타물량 530만톤 초과시 폼목별로 최저 7%에서 최고 26%의 관세를 2002년

5월 24일부터 180일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향후 6개 월 간 잠 정 조 치를

시행하면서 피해조사를 진행시킨 후 최종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금번 조치는 애초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및 이에 따른 EU의 잠정 세이프가

드조치에 연이어 나온 것으로 철강 세 이 프 가드 조 치 의 도미 노 현 상이라는 점에서 보호무

역조치의 확산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음.

▣ 애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는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분명했

기 때문에 한국의 對EU 철강수출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우려는 별로 없었으나, 중국의 경

우 쿼 타 물 량 자 체 가 대폭 줄 어 들 었고 동 물량을 넘어서는 수출량에 대해서는 추가적 관

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향후 양자협상시 이에 대한 대책을 명백히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임.

▣ 향후 중국과의 양자협의시 수출 국 별 로 쿼 타 할 당의 경우와 아니면 현 행대 로 glob al
tariff-qu ota의 경우 중 어느 것이 한국에게 더 유리한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는 상당

부분 對中 협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됨.

▣ 한국의 경우 제8조에서 허용하는 보 복 조 치를 당 장 취 하 기는 상 당 히 어 려울 것으로 보이

는 바, 이는 중국측이 주장하는대로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 상황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백

하기 때문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경우, 중 국 과 의 양 자 협 의 시 대중 협 상 력 을 얼마 나 발 휘

하 느 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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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의 도미노 현상

□ 중국정부는 2002년 5월 20일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6조에 의거, 잠정 세이

프가드조치(provisional safeguard measures)를 동월 24일 자로 발효한다는 내

용을 발표한 바 있음.

- 지난 2001년 7월 미국 ITC의 철강재의 세이프가드조치관련 산업피해여부에 대

한 조사 착수 이후 2002년 3월 20일부터 미국이 수입철강재에 대한 확정 세이

프가드조치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어 EU 역시 2002년 3월 29일부터 수입철강

재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최근 수년간 미국이 취한 철강수입관련 규제조치로 인해 1998년부터 2001년까

지 4년간 미국의 평균 철강수입 물량의 약 1/ 3이 줄어들었음. 철강재에 대한

EU 및 중국의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은 미국 철강수출시장의 축소로 인

한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으로 자국내 시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된 것임.

□ 중국의 금번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로 인해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됨.

- 한국의 지역별 철강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물량 및 금액기준 공히 약 27%를 차지하는 한국 최대의 철강수출지역임(<표

1> 참조).

□ 중국의 금번 조치는 애초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및 이에 따른 EU의 잠

정 세이프가드조치에 연이어 나온 것으로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의 도미노 현상

이라는 점에서 보호무역조치의 확산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음. 중국의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통고함과 동시에 취해진 것으로 WTO 회원국으로서 금번 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제공자인 미국에 대한 불편함을 가감없이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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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 제2

항에 의거, 미국산 대두유(soybean oil) 등 세 개 품목에 대해 24%의 추가관세

(총 관세추징액 9천4백만불 규모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로 인한 중국

의 피해액 규모와 대등한 액수)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발효 3년 이후

시점인 2005년 3월부터 부과한다는 이른바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기타

의무의 적용정지(the su spension of the application of substantially equivalent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조치를 2002년 5월 21일자로 세이프가드 위

원회에 통고한 바 있음.

<표 1> 한국의 지역별 철강수출 실적

(단위: 천톤, 백만불, %)

국가 구분 99 00 01
증감 증감 증감 비중

전 체
물량 14,302 -19.4 14,393 0.6 14,754 2.5 100.0

금액 6,899 -13.5 7,630 10.4 6,728 -11.8 100.0

중 국
물량 3,057 -15.7 3,282 7.4 3,951 20.4 26.8

금액 1,610 -11.1 1,889 17.3 1,843 -2.4 27.4

미 국
물량 2,699 -25.1 2,500 -7.4 2,307 -7.7 15.6

금액 1,117 -22.8 1,255 12.4 1,119 -10.8 16.6

일 본
물량 2,866 -3.7 3,001 4.7 2,626 -12.5 17.8

금액 1,279 3.1 1,473 15.2 1,135 -22.9 16.9

동남아
물량 2,240 -14.9 2,271 1.4 2,461 8.4 16.7

금액 1,075 -10.0 1,221 13.6 1,091 -10.6 16.2

EU
물량 692 -59.5 977 41.2 745 -23.8 5.0

금액 373 -55.6 563 50.9 375 -33.3 5.6

기 타
물량 2,748 -14.0 2,362 -14.0 2,664 12.8 18.1

금액 1,445 0.4 1,229 -14.9 1,165 -5.2 17.4

자료: 철강협회

2. 중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내용

□ 금번 중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는 후판, 탄소강 박판 등 총 9개 품목에 걸

쳐 tariff-quota방식으로 동 9개 품목의 총 쿼타물량 530만톤 초과시 폼목별로

최저 7%에서 최고 26%의 관세를 2002년 5월 24일부터 180일간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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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함. (<표 2> 참조) (tariff-qu ota 방식이라 함은 일정 쿼

타물량 미만까지는 기존의 저관세를 부과하고 동 쿼타를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 이와 아울러 피해조사가 2002년 5월 20일부터 개시된 바, 구체적 조사이후 확

정 세이프가드조치로 이어지는 EU의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와 유사한 방

식을 취하고 있음.

□ 그러나 EU의 경우 1999∼2001년까지의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의 10%를 더한

물량의 절반(즉, 잠정 세이프가드조치 시행기간인 6개월이므로 연간물량의 절

반)을 쿼타물량으로 명시적으로 밝힌데 반해, 금번 중국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인 2,100만톤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530만톤에 불과함(<표

3> 참조, 금번 조치의 적용대상인 9개 품목으로 국한하더라도 최근 3년간 평

균 수입물량은 약 1,900만톤이므로 최소 쿼타물량은 그의 절반인 약 900만톤

이상은 되어야 함).

<표 2> 품목별 Tariff quota 및 추가관세율

대상품목 쿼터량 (톤) 추가 관세율 (%)

일반중후판 46,055.414 20

일반박판(소계) 3,728,066.028

열연강판 853,492.238 26

냉연강판 1,535,414.825 26

석도강판 145,064.624 25

아연도금강판 923,381.157 23

컬러강판 271,713.185 18

전기강판 373,111.327 9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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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쿼터량 (톤) 추가 관세율 (%)

스텐레스강판(소계) 356,770.754

스텐레스 후판 52,874.571 17

스텐레스 열연강판 179,562.120 18

TM텐레스 냉연강판 124,334.063 18

일반선재 102,887.042 15

일반조강(소계) 155,035.438

철근 105,285.118 15

냉연 봉강 49,750.320 7

일반형강(소계) 64,077.421

열연형강 53,195.551 18

냉연형강 10,881.870 7

무계목강관 156,834.395 8

반제품 317,087.953 13

합계 5,299,925.774

자료: G/ SG/ N / 6/ CHN / 1, G/ SG/ N / 7/ CHN / 1, G/ SG/ N / 11/ CHN / 1에서 발췌

<표 3> 중국의 국가별 철강재 수입 현황

(단위: 천톤, %)

구분 1999 2000 2001
'99~ 01

평균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일본 4,057 5,182 27.7 5,152 -0.6 4,797 22.8

한국 2,780 3,107 11.8 3,485 12.2 3,124 14.8

대만 2,806 3,373 20.2 3,837 13.8 3,339 15.7

브라질 70 116 65.7 131 12.9 106 0.5

ASEAN 236 458 94.1 379 -17.2 358 1.7

미국 59 61 3.4 62 1.6 61 0.3

EU 347 560 61.4 1,056 88.6 654 3.1

CIS 6,073 6,382 5.1 8,762 37.3 7,072 33.6

기타 544 1,597 193.6 2,456 53.8 1,532 7.3

합 계 16,972 20,837 22.8 25,321 21.5 21,043 100.0

자료: 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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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세이프가드 협정(이하, 세이프가드 협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세이프

가드조치가 수량규제의 형태를 띄게 될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물량 이하

로 규제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의 경우 세이프가드협정 제9조에 의거, 개도국대우를 인정받아 품목

별 수입점유율이 3%미만인 무계목강관(seamless pipe) 및 반제품(slabs)에 대

해서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음(<표 4> 참조).

<표 4> 잠정 세이프가드조치가 적용되는 개도국 및 제품

구분 중후판 박판
전기

강판

스텐레

스강판

보통

선재

보통

조강
형강

무계목

강관
반제품

한 국 ○ ○ ○ ○ ○ ○ ○

인 도 ○

이 란 ○

아르헨티나 ○

멕 시 코 ○

우크라이나 ○ ○

자료: G/ SG/ N / 6/ CHN / 1, G/ SG/ N / 7/ CHN / 1, G/ SG/ N / 11/ CHN / 1에서 발췌

3. 중국의 주장

□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경우의 통고의무를 규정한 세이프가드 협정 제12

조 제4항에 의거, 중국이 WTO세이프가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G/ SG/ N/ 6/ CHN / 1, G/ SG/ N / 7/ CHN/ 1, G/ SG/ N/ 11/ CHN / 1)에 의하면,

중국측이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ⅰ)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unforseen development)으로 ⅱ) 수입이 증가하여 ⅲ) 국내 산업에 심각

한 피해(seriou s injury) 및 피해위협이 존재하며 ⅳ) 상기 ⅱ) 및 ⅲ)간의 인과

관계(causal link)가 분명하다는 점임. 아울러 세이프가드 협정 제6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인 지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

운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s) 이라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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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임.

□ 중국의 주장은 ⅰ) 최근 수년간 미국의 철강수입규제와 2002년 3월 발효된 철

강 세이프가드조치 및 뒤이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unforseen developm ent) 으로; ⅱ) 조사대상이 되는 9개 철강품

목에서 2000년의 경우 1999년 대비 24.68%, 2001년의 경우 2000년 대비

24.16% 증가하여 절대적인 의미(absolute terms)에서 수입이 증가하였음(<표

5> 참조). ⅲ) 국내 동종제품의 판매량의 증가가 지속적인 국내 수요의 증가로

인해 증가하였어야 하고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 역시 국내 수요의 증가로 증가

하였어야 하지만, 국내 수요의 증가율 보다 국내 동종제품의 판매량의 증가율

이 더 떨어졌으며 값싼 수입 철강제품이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ⅳ) 수입재와 국내 동종제품간에는 동일한 물질적 특성

및 최종사용자가 같고 상호교환이 가능하므로 주로 가격경쟁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입물량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이미 유발하고

있고 심각한 피해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임. 아울러, 수입증가 및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세계경제의 침체, 9.11테러이후의 단기적 경

기하강 국면 및 중국 국내 생산자의 대미 수출 감소 등의 여타 적절한 요인을

감안해 보았을 때,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및 피해위협의 실제적

인 원인이라는 것임.

□ 아울러, 미국 및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따르는 무역전환효과로 미국,

EU에 이은 세계3위의 철강수입국인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 물

량의 주요 수출지역이 되고 있으므로 이는 곧 세이프가드협정 제6조에서 규

정하는 긴급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인 지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가 초래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s where delay w ould

cause dam age which it w ou ld be difficult to repair) 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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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대상 9개 품목의 총 수입물량

(단위: 만톤)

연도 조사대상 9개 품목의 총수입물량

1997 1,072.6

1998 1,072.32

1999 1,504.93

2000 1,876.37

2001 2,320.7

자료: G/ SG/ N / 6/ CHN / 1, G/ SG/ N / 7/ CHN / 1, G/ SG/ N / 11/ CHN / 1

4. 주요쟁점 검토

가. 제5조 제1항의 위반 여부

□ 중국의 주장을 살펴볼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의 발동요건 및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하기 어려움. 그러나 세이프가드 협정 제5조 제1항은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이 사용되는 경우 통계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지난 3년

간의 평균수입량에 해당되는 수준미만으로 수입수량을 감축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음. 이점에 비추어 본다면 중국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인

2,100만톤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530만톤에 불과하므로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음.

- 애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는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을 보장하는 조

건에서 분명했기 때문에 한국의 對EU 철강수출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우려는

별로 없었으나, 중국의 경우 쿼타물량 자체가 대폭 줄어들었고 동 물량을 넘

어서는 수출량에 대해서는 추가적 관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향후 양자협상시

이에 대한 대책을 명백히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임.

나. 제5조 제2항

□ WTO세이프가드 협정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세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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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최혜국대우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수량제한조

치에 따라 쿼타를 수출국들간에 할당할 경우,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난

3년간의 평균수입물량과 무관하게 쿼타를 할당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양

자협의시 이를 수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고 현행대로 global tariff-quota방식을

수용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한국에게 더 유리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며 특히, 이는 상당부분 對中 협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됨.

다. 제8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 현행 세이프가드 협정상 협의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출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수입국과의 무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기타 의무의 적용정지(the

suspension of the application of substantially equivalent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 라는 이른바 보복적인 대응조치를 허용하고 있음(제8조 제2

항). 그러나 이와 같은 보복조치는 세이프가드조치가 절대적 수입의 증가의 결

과로 취해졌고 동 세이프가드조치가 세이프가드규정상 합치한다면, 동 세이프

가드조치가 발효된 후 최초 3년이 경과하여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The right of su spension ...shall not be exercised for the first three years

that a safegu ard measure is in effect, provided that the saf eguard measure has

been taken as a result of an absolute increase in imports and that such a

meas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제8조 제3항).

□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이 WTO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고한 내용상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 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타 회원국이 적어도 3년간 보복조치를 취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만약 절대적인 수입

의 증가가 아닌 상황에서 발동된 세이프가드조치일 경우 곧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EU와 일본은 절대적 수입의 증가가 아니

라면 즉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비해 미국은 세이프가드조

치 발효 후 3년간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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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제8조에서 허용하는 보복조치를 당장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으로 보이는 바, 이는 중국측이 주장하는대로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 상황이

라는 점이 비교적 명백하기 때문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경우, 중국과의 양자협

의시 대중협상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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